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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, 형태에 관한 고시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도서관법」제20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

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, 형태를 정함을 목

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"온라인 자료"란 「도서관법」제2조제9호의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종류)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웹사이트

2. 웹자료

1) 문자자료: 전자책, 전자저널, 학위논문, 보고서, 전자신문, 웹툰, 웹소설 등

2) 음성․음향자료: 음악자료(음원), 음성자료(강의, 연설, 인터뷰, 오디오북),

음향자료(효과음) 등

3) 영상자료: 방송, 영화, 공연, 이러닝자료 등

4) 이미지자료: 사진, 회화 등

제4조(형태)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.

1. ISO(국제표준화기구), KS(한국산업규격) 및 국내외 표준 기구를 통해

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

2.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

3. 그 밖에 정보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